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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

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(담당 : 김선휴 간사 02-723-0666 pil@pspd.org )

제 목 [보도자료] 참여연대,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 보장 법원 결정 이끌어내

날 짜 2016. 12. 3. (총 4 쪽)

보 도 자 료

참여연대, 청와대앞100미터까지행진보장법원결정이끌어내
집회금지장소 정한 집시법 제11조는 계속 다투고 개정 촉구할 것

1.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행렬이 드디어 청와대 담장 100미터 앞까지 전진

할 수 있게 되었다. 오늘(12/2) 서울행정법원 제6부(재판장 김정숙 부장판

사)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(퇴진국민행동)이 신고한 12월 3일 집

회 및 행진에 대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와 조건통보를 대부분 집행정지

시키며 헌정사상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집회와 행진이 보장

될 수 있게 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.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주말 

집회 때마다 집행정지 가처분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(양홍석, 김

선휴 변호사)가 이번 집행정지 사건도 맡아서 진행하였다.  

2. 이번에 최초로 열린 행진 구간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청와대 경계 

100m지점(효자치안센터)까지,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청와대 경계 

100m지점(자하문로16길 21앞)까지, 세움아트스페이스에서 청와대 경계 

100m지점(126맨션)까지이고, 각 최북단 지점인 효자치안센터, 자하문로 

16길 21 앞, 126맨션 앞에서의 집회도 가능하게 되었다. 다만 이 지점에

서의 집회 및 행진은 일몰시간을 고려한 17:30까지로 제한되었다. 

3. 또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, 창성동별관,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의 행진 및 

집회는 지난 주(11/26)에는 17:30까지 시간제한이 있었으나, 청운효자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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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센터 맞은편 푸르메재활센터 앞 집회도 22:30까지 허용되는 등 주간 

뿐 아니라 야간에도 촛불을 든 시민들이 청와대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

게 되었다. 그 동안 행정법원은 촛불집회의 행진코스가 청와대쪽으로 계

속 근접하는 것에 대해서 주간행진을 우선 허용한 다음 야간행진까지 점

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집회, 행진가능범위를 넓혀왔는데, 이번에 

청와대 경계 100미터 지점까지 주간의 행진을 허용한 만큼, 앞으로도 집

회 및 행진 경험의 축적에 따라 더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.  

4. 다만 신고한 행진 경로 중 청와대 분수대 앞인 효자삼거리를 지나는 부

분은 시간대를 불문하고 제한하였는데, 집시법 제11조 제2호 소정의 ‘대

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’에 해당한다고 해

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. 재판부도 ‘해석할 여지’가 있다

고 판시하였을 뿐 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된다고 단정하지 

않은 만큼,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한 집시법 

제11조의 위헌성을 계속 다퉈나갈 것이고, 국회에서 집시법 제11조의 전

면적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나갈 것이다. 참여연대는 이미 지

난 11월 3일에도 청와대 정문 앞 백일장대회 금지통고에 대해 취소소송

을 제기하며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

(https://goo.gl/CEGB16). 

5. 이번 법원 결정은 지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매 주말마다 촛불을 들

며 집회시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간 수십 수백만 시민들의 열망의 반영이

다. 여전히 청와대 담장 안에서 주권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박근혜 대

통령을 향해 내일 더욱 큰 분노와 항의가 생생히 전달되기를 기대한다. 

끝.

▣ 별첨자료

1. 12월 3일 집회 및 행진 경로 설명

2. 집행정지 결정문(서울행정법원 2016아125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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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12월 3일 집회 및 행진 경로 설명>

(1) 집회 

- 1번(팔판길 1-12, 126맨션 앞), 3번(자하문로 16길 21), 5번(효자치안센터 

앞) : 13:00부터 17:30까지 

- 2번(세움아트스페이스), 4번(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), 6번(푸르메재활센

터 앞), 7번(새마을금고 광화문지점 앞) : 13:00부터 22:30까지 

(2) 행진 

가. 장소제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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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코스 : 신교동 교차로쪽 -효자치안센터 앞(5번 집회장소)- 신교동교차로  

경로 / 창성동별관 - 자하문로 16길 21 앞(3번 집회장소) - 창성동별관 

경로로 이원화됨

나. 시간제한 

①, ④, ⑥, ⑦ 코스는 13:00부터 17:30까지 

②, ③, ⑤ 코스는 13:00부터 22:30까지 

나머지 코스는 13:00부터 23:59까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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